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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건 번 호 2007가단3812

 원       고 ○○○

 피       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조합연합회

 소 제 기 일 2007. 2. 6.

 판결 선고일 2008. 5. 2.

 쟁       점
 보행자가 신호등의 보행신호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횡

단한 경우의 과실비율

 결과 (주문)

횡단보도 인근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한 경우는 도로를 무단한 경

우와는 달리 횡단보도 신호가 미치는 것으로 보아 과실비율에서 참

작(일부 승소)

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

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부근을 보행신호에 횡단한 경우 과실

(전주지방법원 2007가단3812 손해배상(자) 사건]

□ 사건의 경과

□ 판결 요지

○ 사안의 개요

   □□□은 렉커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신호를 받자 신호를 위반하

여 교차로를 지났으나 교차로를 약 7~8m 벗어난 지점 1차로에서 진행방향 좌측에

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, 원고에게 상해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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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혔다.

○ 당사자의 주장

   원고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, 피고

는 원고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2차로에 정차된 차량 뒤에서 나와 도로를 무단횡단하

였으므로 중과실이 있다고 다투었다.

○ 쟁점

  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횡단보도를 7~8m 정도 벗어나 횡단한 원고와 신호를 위반하

여 교차로를 지난 운전자의 과실비율

○ 법원의 판단

  -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

없는 한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, 반대로 횡단보도와 상당 정도 떨

어진 곳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한 경우에는 도로의 폭, 횡단보도와의 거리, 차량소

통 상황 등을 파악하여 보행자의 상당한 정도의 과실을 인정함  

   -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비록 횡단보도를 7~8m 정도 벗어나 도로를 횡단한 잘못

이 있기는 하나 횡단시 보행신호였고 사고 지점이 신호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

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무단횡단에 비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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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 주  지  방  법  원

판  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07가단3812  손해배상(자)

원       고 ○○○ 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

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선우

담당변호사 강성명

피       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

서울 서초구 방배동 735-5,6

송달장소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224-8 전국화물자동차공제

조합 전북지부

대표자 이사 성종락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호

변 론 종 결 2008. 3. 21.

판 결 선 고 2008. 5. 2.

주      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72,866,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. 11. 19.부터 2008. 5. 2.까지는 

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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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소송비용 중 3/10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10,477,848원 및 이에 대한 2005. 11. 19.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

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

하라.

이       유

1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 가. 기초사실

  (1) □□□은 2005. 11. 19. 19:00경 주식회사 현대렉카(이하 ‘현대렉카’라고 한다) 소

유 경기 99바1285호 차량(이하 ‘피보험차량’이라고 한다)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면 남

양농협 앞 교차로를 송산방면에서 비봉방면으로 진행하였다. □□□은 위 교차로에서 

정지신호를 받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를 지났으나 교차로를 

약 7~8m 벗어난 지점 1차로에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

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사고’라고 한다).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

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, 안면부위, 우측수부, 우측주관절 혈종 및 찰과상, 우측 요골

신경마비, 우측 슬관절, 견관절 부위 염좌, 우측 경골 상완부 골절상을 입었다.

  (2) 피고는 현대렉카와 사이에 피보험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

보험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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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

이 있다.

 다. 책임의 제한

  갑제1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남양농협에서 기업은행방면으로 보행신호만

을 믿고 횡단보도에서 7~8m 벗어나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

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

참작하기로 하되,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

과실비율은 20%로 봄이 상당하다. 

  피고는 버스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, 횡단보도

의 신호가 보행신호였고 피보험차량이 원고를 충격한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7~8m 떨어

진 곳으로 횡단보도의 신호가 미치는 범위 내였으며 □□□의 시야를 방해한 버스의 

위치가 반대차로의 2차로 상이었던 점에 비추어 □□□이 신호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

제대로 하였다면 적어도 반대차로 1차로 상에서는 원고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

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 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80%로 제한한다.

2. 손해배상책임의 범위

 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. 기간은 

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,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, 원 

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,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/12푼의 비율

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,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
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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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일실수입

  (1) 직업 및 소득 :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으므로 도시일용노임 인정

  (2)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

     (가) 우수관절, 우수지 불완전 마비 : 영구적으로, 22% 노동능력상실(맥브라이드

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말초신경 Ⅰ-B-1-b-(1), 직업계수 3)의 노동능력 상

실 

     (나)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5. 11. 20.부터 2005. 12. 1.까지 전북대병

원에서, 그날부터 2006. 2. 10.까지 전주일양병원에서 합계 8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

바,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개월간 입원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 동안 

100% 노동능력 상실 인정

 나. 치료비

  (1) 기왕치료비 : 1,338,523원

  (2) 향후치료비 : 반흔성형술을 위하여 3,254,395원, 나사못 제거술을 위하여 

2,800,000원이 소요되고,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위 각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

할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8. 3. 22. 위 각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

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.

 다. 개호비

  원고는 입원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 라. 과실상계

   피고의 책임 80%

 마.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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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피고가 지출한 원고의 치료비 8,506,66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(20%)에 해당하는 돈

을 공제

 바. 위자료

  (1) 참작사유 :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, 원고의 나이,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,  

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

  (2) 인정금액 : 12,000,000원

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제4호증의 1, 2, 갑제7호증의 1, 2, 갑제10호증의 3, 15, 

갑제11호증, 을제1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

탁 결과

 사. 소 결 론

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2,866,842원(재산상 손해 60,866,842원 + 위자료 

12,000,000원) 및 이 사건 사고일인 2005. 11. 19.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. 5. 2.까

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

례법에서 정한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 론

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

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     김상연 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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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초사항] <노동능력상실률>
사건번호 건명 손해배상(자) 개별수치 % 중복장해
성      명 유형 부상

성별(남1,여2) 2 25세 10월 14일  
생년월일 1980-1-5 57.65년  

사고 발생일 2005-11-19 2063-6-30  
가동연한(세) 60 2040-1-4

[일실수입]
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-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

1 2005-11-19 2006-1-18 55,252 22 1,215,544 100% 2 1.9875 0 0.0000 2 1.9875 2,415,893
2 2006-1-19 2006-4-30 55,252 22 1,215,544 22.00% 5 4.9384 2 1.9875 3 2.9509 789,128
3 2006-8-31 2007-4-30 57,820 22 1,272,040 22.00% 17 16.3918 5 4.9384 12 11.4534 3,205,220
4 2007-5-1 2007-8-31 58,883 22 1,295,426 22.00% 21 20.0913 17 16.3918 4 3.6995 1,054,334
5 2007-9-1 2008-4-30 60,547 22 1,332,034 22.00% 29 27.3235 21 20.0913 8 7.2322 2,119,377
6 2008-5-1 2040-1-4 60,547 22 1,332,034 22.00% 409 238.4357 29 27.3235 380 211.1122 61,865,898
7             
8             
9             
10             

 일실수입 합계(원): 71,449,850

[기타 손해]

(1) 향후 치료비 (소요금액) (지출시기) m (현가)

ㄱ.성형수술 3,254,395원 2008-3-22 28 2,914,383원

ㄴ.금속제거술 2,800,000원 2008-3-22 28 2,507,462원

(2) 기왕 개호비 (인정일수) (1일비용) (총액)

0원 0원

(3) 기왕 치료비 1,338,523원

(4) 기타 손해 0원

일실수입+기타손해 78,210,218원

   

[과실상계] 20%

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 62,568,174원

  

[공제]

기왕 치료비 8,506,660원 중 원고 과실분 1,701,332원

손해배상 선급 0원

[재산상 손해배상액] 60,866,842원

[위자료 및 합계]
원고 위자료   

1 김은영 12,000,000

  

2007가단3812

재산손해+위자료

72,866,842

김은영

사고시 연령
기대여명  

여명 종료일
가동 종료일

손해배상액 계산표


